
제1대 집행부,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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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1. 공노총 광역연맹 제도개선 안건 제출

      보고 2.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촉구 농성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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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1 공노총 광역연맹 제도개선 안건 제출

1 시간외수당 단가 규정 개선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 근로기준법에 상응하는 시간외 단가 적용
◾ 2011년 기본급 통합에 따른 70%⇒59%, 2012년 주5일제 55%
◾ 민간의 최저임금 시간외수당에 맞는 형평성을 위한 단가 조정.

현황 및 문제점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
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2012년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시간외 수당 월기준시간을 209시

간으로 변경하면서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59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조정함.

  - 당시 민간 최저임금 시간외수당과 공무원 시간외수당을 고려하여 변
경하였으나 2026년 14년만에 9급에 대한 지급기준을 60% 인상하였으
나 현재 민간대비(최저임금 10,320원, 시간외수당 15,480원) 4,530원 
작은 액수로 공무원 지급률 변경 필요.

세부 요구사항 1. 지급률 단가 개선(9급 기준호봉 기준)
 - (감액률 조정) 현행 60% → 개선 85%[기준호봉/209/지급률*1.5]

1. 해당 계급 또는 계급 상당 기준호봉 기준 변경
 - (현재) 9급(10호봉), 8급(10호봉), 7급(10호봉), 6급(10호봉)
 - (조정) 9급(10호봉), 8급(15호봉), 7급(20호봉), 6급(25호봉)

9급 10호봉 지급률 시간외 단가 민간대비 26년 최저임금 
시간외 단가

2,542,700

60% 10,949 △4,830

15,480
70% 12,774 △2,705
80% 14,599 △880
85% 15,511 31
90% 16,424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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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연도별 시간당 금액        (단위 : 원)

연도

민간 공무원(9급 기준)

지급률
최저임금

연장근무
수당(시급
*150%)

야간수당
(시급*50%)

공무원
초과수당

야간수당

2011 4,320 6,480 2,160 6,555 2,185 70%⇒59%

2012 4,580 6,870 2,290 6,878 2,293 226⇒209, 55%

2013 4,860 7,290 2,430 7,104 2,368

2014 5,210 7,815 2,605 7,247 2,416 

2015 5,580 8,370 2,790 7,573 2,524 

2016 6,030 9,045 3,015 7,830 2,610 

2017 6,470 9,705 3,235 8,117 2,706

2018 7,530 11,295 3,765 8,357 2,786 

2019 8,350 12,525 4,175 8,528 2,843 

2020 8,590 12,885 4,295 8,798 2,933

2021 8,720 13,080 4,360 8,887 2,962 

2022 9,160 13,740 4,580 9,160 3,011 최저임금과 동일

2023 9,620 14,430 4,810 9,620 3,062

2024 9,860 14,790 4,930 9,860 3,257

2025 10,030 15,045 5,015 10,579 3,526

2026 10,320 15,480 5,160 10,949 3,650 9급 60% 적용

Ⅱ 2011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1 일부 공통수당(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

○ 기본급 연동수당(3종) 지급률 하향 조정(호봉제)

‣ 초과근무수당 : 기준호봉 봉급액의 70% → 59%

‣ 연가보상비 : 12.31 현재 기본급의 100% → 86%

‣ 대우공무원수당 : 기본급의 4.8% → 4.1%

○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 기본급 통합에 따른 직종간 보수 균형유지를 위해

일부 직종 수당을 보전 및 감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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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안전 관리자 수당 대상 확대 및 병급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재난 안전 담당자 기준을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전기안전관리법,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분야 근무 
공무원도 수당지급 확대

m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장려수당 신설
m 지방의회와 학교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 특수직무수당과 기술정보수당의 

병급 허용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 2020 정부교섭 실무교섭 합의사항 
 * 제51조(특수업무수당 등 지급) 정부는 특수업무수당과 업무대행수당의 합리

적 개선을 위하여 노조와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m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신설 및 병급허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사회 안전관리 강화로 각종 시설
에 전기·가스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에 어려움이 있음. 

  ­ 책임에 비해 권한과 처우가 열악하여 업무 기피현상 발생

  ­ 전기, 가스 등의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기술정보수당을 받는 것에 비해 「산업안
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
리에 관한 규정」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이 없어 형
평성에 어긋남.

  ­ 또한, 학교나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기술정보수당과 다른 특수업무수당

과의 병급이 허용되지 않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차별 발생으로 근무의

욕 저하

m 특수업무수당-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장려수당 신설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전가용량 1,000㎾ 이상 전기시설의 경우 

소속 직원 중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해야 하며, 1,000㎾ 미만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용역수행이 

가능(연간 500~1,000만원 용역수수료 지급)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며, 책임에 비해 권한과 

처우가 열악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기피하는 실정이며 자격증 취득사실 

미신고 또는 부서간 업무지원 등 심각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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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요구사항

m 기술정보수당(신설)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및 별표9

    ․ 기술정보수당(신설)

지급대상(신설) 지급액 및 지급방법

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

람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동일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병급허용 조치

m 기술정보수당과 병급 허용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

표9의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과 제11호 마목과 자목 병급 허용

    ․ 마목 :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 자목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병급 허용으로 

기술정보수당과 특수직무수당을 동시에 받고 있음.

m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장려수당 신설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및 별표9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장려수당 신설

지급대상(신설)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공무원

▪지급액 

  - 1,000㎾ 이상 400,000원

  - 1,000㎾ 이하 200,000원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피현상 해소로 지대한 예산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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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인력 기준인건비 확대 또는 예외 적용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인력 확대(3조2교대 -> 4조2교대) 및 
   당직 통합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을 위한 기준인건비 확대 또는
   기준인건비 예외 적용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주 40시간 근무 원칙
○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안내]-행안부 지인과-47(25.11.2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운영)

○ 인구수에 대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인력 배치 기준 명확화

○ 복무규정에 따른 주40시간을 위한 4조2교대 근무 필요
○ 지자체 규정에 따라 최소 인력만 운영 중임.
○ 중앙정부의 당직근무 개선에 대한 방침으로 통합운영에 필요한 추가인력 기

준인건비 예외 적용

세부 
요구사항

1. 재난안전상황실 365일 상시 근무에 따른 4조2교대 근무 전면시행

2. 인수수에 대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인력 배치 기준 명확화

3. 지차체 기준인건비 산정기준에 상황실 근무인력 기준인건비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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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인건비 산정 지침

2025. 3월

행 정 안 전 부
자 치 분 권 제 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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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준인건비 제도 개요

○ (개념) 행안부장관이 매년 산정하는 인건비성 경비* 총액(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기구·정원을 자율 관리하는 제도

* 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 (도입취지) 인력 운영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준

인건비 초과 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통해 조직 효율화 유도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 ｢기구정원규정｣ 제4조
※ ｢기구정원규정｣ §4➂에 따라 산정방법 마련 및 산정 지침 수립

v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v ｢기구정원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산정방식) 기준인력 x 인건비 단가 + 기타직 인건비

기준

인건비
=

기준인력

×

인건비 단가

+
기타직 인건비

(청원경찰, 

임기제 등)

공무원(일반, 소방),

공무직

공무원(일반, 소방),

공무직

- (기준인력) 전년도 기준인력에 9개 행정수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 적정

인력,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 현안 수요 등 반영·산정

* 인구, 65세이상인구, 외국인수, 주간인구, 사업체수, 자동차수, 장애인수, 면적, 농경지면적

- (인건비 단가) 자치단체별 인건비 결산액 ÷분기별 평균 현원

○ (교부세 반영) 기준인건비(’25년 약 36.3조)는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인건비 항목)에 반영 및 자치단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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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산정 절차
   ※’25년도기준인건비산정시기준(추후변동가능)

구분 주요 내용 시기

사전

작업

▪ 9개 행정수요 지표(인구, 면적 등) 통계 확인

 - 통계청, 국토부, 법무부 등의 공시자료 기준

9월 

내

▪ 자치단체 기초자료 조사

 - 공무원 정·현원, 인건비 예·결산 내역 등

※ e호조시스템 데이터 활용 인건비 결산액 확인

▪ 자치단체 인력수요 제출

 - 자체진단을 통해 인력 재배치 등 효율화 선행 후 부족분 요구

적정

인력

산출

▪ 자치단체 9개 유형별 적정인력 함수 도출

 - 9개 지표(독립변수), 공무원 정원(종속변수)의 최근 11년간 데이터 활용

 - 독립변수-종속변수 관계를 가장 설명할 수 있는 9개 행정지표별 

회귀계수 및 정원함수 도출

※ 자치단체 9개 유형별로 적정인력 함수는 상이

10월 

내

▪ 자치단체 유형별 정원함수에 개별 자치단체 행정지표 값 입력

※ 정원함수 예시(’2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시)

= ’25년 적정인력 = (인구 회귀계수 x ’23년 인구) + (면적 회귀계수 x

’23년 면적) + (65세 이상인구회귀계수 x ’23년 65세 이상 인구) + …

▪ 자치단체별 적정인력 산출

단가

산정
▪ 자치단체 기초자료 토대로 인건비 단가 산출

기준

인력

산정

▪ 전년도 기준인력에 적정인력, 국가정책･지역현안 수요 등 활용

11월

기준

인건

비

산정

▪ 기준인건비 산정방향 수립

▪ 기준인건비 예비산정

 ※ 11.30. 까지 자치단체 송부(이의신청 실시, 최소 일주일)

▪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 교부세과 및 자치단체 최종 송부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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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요 지표 확인

○ 정부 공시자료 활용, 9개 행정수요 지표* 조사 후 자치단체 공유·확인

* ① 인구, ② 면적, ③ 주간인구, ④ 65세 이상 인구, ⑤ 사업체수, ⑥ 자동차수,

⑦ 장애인수, ⑧ 외국인 인구, ⑨ 농경지면적

 기초자료 조사

○ 기준인건비 산정 기초자료 조사 서식(16종) 자치단체 송부·취합

- 결산액은 자치단체 제출 결산액과 e호조 결산액 대조

- 분기별 현원은 자치단체 제출 자료와 공무원 인사 통계 비교

< 조사 자료(예시) >

▸공무원 정‧현원, 기타직·공무직 현황, 국가정책･지역현안 수요 배정인력 충원 실적

▸일반직·기타직·공무직 인건비성 경비 예·결산액

▸별도정원(신규임용·육아휴직·교육·직무파견) 현황, 공무직 전환계획 및 실적 등

 적정인력 산출

① (지역유형 분류) 242개 자치단체를 9개 유형*으로 분류

* ① 특·광역시(8개), ② 도(8개), ③ 50만 이상 시(19개), ④ 50만 미만 시(23개), ⑤ 도농통합시(33개),

⑥ 5만 이상 군(33개), ⑦ 5만 미만 군(49개), ⑧ 특별시 자치구(25개), ⑨ 광역시 자치구(44개)

② (산식 도출) 최근 11년간 자치단체 유형별로 공무원 정원과 9개 행정수요 

간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계수를 통계적으로 산정

③ (적정인력 산출) 산정된 계수를 반영한 자치단체 유형별 적정인력 함수

에 개별 자치단체의 전년도 행정수요 지표값 대입･산출

 단가 산정

【 공무원(일반직･소방직) 】

① 자치단체 개별결산단가 산출

⇛ 자치단체가 제출한 직종별 결산액* ÷ 분기별 현원**

*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결산액은 미인정(’24년~)

** 일반임기제공무원 인건비는 결산시 기타직에 포함 → 공무원 현원 평균 산출

시 제외

② 자치단체 9개 유형별 평균단가 산출

⇛ 9개 유형별* 자치단체 개별결산단가(①) 합계 ÷ 해당 유형 자치단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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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도농통합시, 5만 이상 군, 5만 미만

군,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③ 유형별 평균단가(②)를 통해 개별결산단가(①) 보정

⇛｛결산단가(①) + 유형평균단가(②)｝÷ 2

④ 보정단가(③)에 결산액 연도기준 차년도･차차년도 보수인상률* 적용

* 예) ’2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시 : ’23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 하였으므

로, ’24･’25년 보수인상률 적용

⇛ 보정단가(③) x ’24년 보수인상률 x ’25년 보수인상률

【 공무직(무기계약직) 】

○ (집행율 90% 이상) ①~③ 방식 중 가장 높은 단가 적용

- ① ’23년 결산단가(결산액 ÷ 현원) x ’24~’25년 보수인상률

- ② ’23년 보정단가* x ’24~’25년 보수인상률

* (결산단가 x 0.5) + (시·도별평균단가x 0.25) + (9개지역유형별평균단가x 0.25)

- ③ ’24년 인건비 단가 x ’25년 보수인상률

○ (집행율 90% 미만) ’24년 인건비 단가 적용*(보수인상률 미반영)

* 단, 위 ① 또는 ②의 결과값이 ’24년 인건비 단가 초과시 ① 또는 ② 적용

 기준인력 산정

【 공무원(일반직･소방직) 】

○ (기준인력 동결) 전체 기준인력 규모는 ’22년 수준에서 유지

○ (탄력적 기준인력 배정) 지역별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행정수요 감소 자

치단체 기준인력 감축 및 행정수요 증가 자치단체 증원

○ (별도정원) 교육훈련(국내·외) 및 직무파견*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 국제행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4대협의체 등 파견인력

【 공무직(무기계약직) 】

○ ’24년 전환 인원은 100%, ‘25년 전환계획 인원은 50% 인정* 후 차년도

에 정산하며 신규채용 실적은 미인정

* 단, 집행율 90% 미만 시 전환계획 인원 50% 미인정

 기준인건비 산정

【 공무원(일반직+소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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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식) 일반직과 소방직 기준인력에 각각의 단가를 곱하여 산정

○ (추가반영1) 별도정원(정원외) ‘25년도 신규임용 예정자 인건비* 반영 및 

사후 실제 결산액으로 정산

* 직급별 2호봉봉급적용,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등포함

○ (추가반영2) 결원보충된 육아휴직자 수당 반영

【 공무직(무기계약직) 】

○ (기본방식) 공무직 기준인력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

※ 집행율 90% 미만 시 공무직 기준인건비 동결(’24년)

○ (추가반영) 공무직 퇴직금 예상액 반영 및 사후 실제 결산액으로 정산

【 기타직 】

○ (기본방식) '08년 기타직 보수 결산액을 기준으로 매년 보수인상률 반영

○ (추가반영) 실무수습 인건비 예상액 반영 및 사후 실제 결산액으로 정산

Ⅲ  추가 적용사항    ※ ’25년도기준인건비산정시기준(추후변동가능)

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 미만이면 인센티브, 초과하면 페널티 부여

※ 페널티는 ’19년도 인건비까지 적용 후 폐지하였으나, ’25년도 인건비부터 페널티 도

입 및 인센티브 2배 확대(’22.12.30,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 전전년도 기준인건비와 인건비 결산액을 통해 해당연도 보통교부세에 반영*

* ’23년도 수치로 산정된 페널티는 ’25년도 보통교부세에 반영
  ※ 인센티브･페널티 산정 시, 기준인건비 및 인건비 결산액 각각에서 소방직 항목 제외

- (인센티브) 기준인건비 절감액(기준인건비-인건비 결산액) 기준으로 계산*

* 인센티브 반영액 = (전전년도 기준인건비 절감액 / 전전년도 기준인건비) x 전전년

도 기준인건비 절감액 x 200%

- (페널티) 기준인건비 초과액(인건비 결산액-기준인건비) 기준으로 계산*

* 페널티 반영액 = 초과지출허용액 - 전전년도 기준인건비 초과액

※ 초과지출가능항목은 페널티 산정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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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페널티 산정 예시 >          * 예시의 결산액･기준인건비는 소방직 제외 금액

① (인센티브) 기준인건비 100억원, 인건비 결산액 80억원인 경우

   ⇒ 인센티브 반영액 : (20억원/100억원)×20억원×200% = 8억원

② (페널티) 기준인건비 100억원, 인건비 결산액 130억원, 초과지출 허용액 20억원인 경우

   ⇒ 페널티 반영액 :- (130-100)억원 + 20억원 = - 10억원

< 참고 : 초과지출가능항목 >

항목 주요 내용

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은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 실무수습 인건비 ’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은 실무수습자의 ’23년 결산액

 연금부담금 보전금 증가액
’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은 ‘21~’23년도 연금부담금 

보전금 부담률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보전금 증가액

  ※ ‘23년 연금부담금 보전금 납부액 - ’21년 연금부담금 보전금 납부액

 자율운영범위 적용

□ 운영 개요

○ (목적) ’25년이 페널티 도입 첫 해임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교부세 페

널티 부담 완화를 위해 자율운영범위* 도입

* ’19년까지 운영 → ’20년 이후 페널티와 함께 폐지

○ (방식)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운영범위 차등 부여

< 자율운영범위 산정 방식 >

￭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①60% 이상은 3% / ②50~60%는 2% / ③50% 미만은 1% 부여

- 단,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지방재정위기 ‘주의’ 단계)이면 1%p 감축

￭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3% 부여

○ (적용) 교부세 페널티 부과 자치단체에 대한 감경사유로 활용

- ①페널티 부과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자율운영범위 산정(1~3%)

- ② 기존 페널티 금액에서 인건비 초과 가능 금액만큼 페널티 감경

□ 자율운영범위 인건비(초과 가능항목) 산식

○ 자율 운영 인력: ‘23년 일반직 기준인력 × 자율운영범위

○ 자율운영범위 인건비: 자율운영인력 × ‘23년 일반직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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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업무수당 지급 지자체장 권한 부여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 광역자치단체 팀장급(5급) 이상부터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량
권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 2020 정부교섭 실무교섭 합의사항(근무조건 개선-6급이하)

m 중간관리자급의 습관성, 대기성 초과근무가 관행적으로 지속됨
  ※ 팀장급이 실무자보다 오히려 초과근무가 많음
m 공무원 개인의 경제적 사정, 성향 등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고정적 보수로 

고착화되어 습관성 초과근무 발생
  ※ 부산시 초과근무 사례 예시
    - 월평균 초과근무 (1인당) : 5급 40시간(기본 10시간 포함)

세부 
요구사항

m 지방자치단체 팀장급 관리업무수당 신설
  ­ (현행) 과장급(광역 4급, 기초 5급)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관리

업무수당 정액 지급

  ­ (개선) 팀장급(광역 5급) 이상부터 지자체 재량으로 직위에 따라 관리업무수
당 지급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

한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

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
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제18조 및 제18
조의5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별표 12>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

구분 지급대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ㆍ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
ㆍ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

는 공무원
ㆍ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5급(팀장) 일반직 공무원(신설)

연구직공무원 ㆍ「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ㆍ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연구직 공무원(신설)

지도직공무원 ㆍ「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
무원

ㆍ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도직 공무원(신설)

교육공무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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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시간외 단가 기준
　 부산시 본청 5급 시간외 시간 시간외수당 월 평균 수당금액 연간 수당 금액 비고

시간외
수당 450명 

10 

16,053 

72,238,500 866,862,000 　

20 144,477,000 1,733,724,000 　

30 216,715,500 2,600,586,000 　

40 288,954,000 3,467,448,000 평균 지급(기본10시간 포함)

57 411,759,450 4,941,113,400 　

　 부산시 본청 5급 5급(10,15,20,25,30) 관리업무수당 월평균 수당 금액 연간 수당 금액 연간 절감액(40H 기준)

관리업무
수당 450명 

4,066,800 

9%

164,705,400 1,976,464,800 1,490,983,200 

4,649,400 188,300,700 2,259,608,400 1,207,839,600 

5,082,700 205,849,350 2,470,192,200 997,255,800 

5,401,500 218,760,750 2,625,129,000 842,319,000 

5,617,200 227,496,600 2,729,959,200 737,488,800 

2025년도 시간외 단가 기준
　 부산시 본청 5급 시간외 시간 시간외수당 월 평균 수당금액 연간 수당 금액 비고

시간외
수당 450명 

10 

15,510 

69,795,000 837,540,000 　

20 139,590,000 1,675,080,000 　

30 209,385,000 2,512,620,000 　

40 279,180,000 3,350,160,000 평균 지급(기본10시간 포함)

57 397,831,500 4,773,978,000 　

　 부산시 본청 5급 5급(10,15,20,25,30) 관리업무수당 월평균 수당 금액 연간 수당 금액 연간 절감액(40H 기준)

관리업무
수당 450명 

3,929,300 

9%

159,136,650 1,909,639,800 1,440,520,200 

4,492,200 181,934,100 2,183,209,200 1,166,950,800 

4,910,800 198,887,400 2,386,648,800 963,511,200 

5,218,800 211,361,400 2,536,336,800 813,823,200 

5,427,200 219,801,600 2,637,619,200 712,540,800 

2024년도 시간외 단가 기준
　 부산시 본청 5급 시간외 시간 시간외수당 월 평균 수당금액 연간 수당 금액 비고

시간외
수당 450명 

10 

15,059 

67,765,500 813,186,000 　

20 135,531,000 1,626,372,000 　

30 203,296,500 2,439,558,000 　

40 271,062,000 3,252,744,000 평균 지급(기본10시간 포함)

57 386,263,350 4,635,160,200 　

　 부산시 본청 5급 5급(10,15,20,25,30) 관리업무수당 월평균 수당 금액 연간 수당 금액 연간 절감액(40H 기준)

관리업무
수당 450명 

3,814,900 

9%

154,503,450 1,854,041,400 1,398,702,600 

4,361,400 176,636,700 2,119,640,400 1,133,103,600 

4,767,800 193,095,900 2,317,150,800 935,593,200 

5,066,800 205,205,400 2,462,464,800 790,279,200 

5,269,100 213,398,550 2,560,782,600 691,9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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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급보조비 6급이하 상향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
◾6급이하 공무원 5급(상당) 지급액으로 상향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 2020 정부교섭 실무교섭 합의사항(임금·수당 개선)

○ 8~9급 : 175천원, 7급 : 180천원, 6급 185천원, 5급 250천원

○ 2001년 1월 29일 신설된 직급보조비는 대외협력, 정책결정참여, 타기관 업무 
협의 등에 따른 직무상 품위 유지비 및 업무수행 경비 성격의 보전을 위해 
지급됨

○ 6급이하 실무자는 타기관과 업무 협의 및 대외협력 추진 증가로 관련 추진비
용 증가로 5급 상당에 따른 250천원까지 인상 필요

세부 
요구사항

1. 6급이하 직급보조비 일괄 상향
 - (6급이하 차등 조정) 175천원 ~ 185천원 → 일괄 2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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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조 후원회비 연말정산 기부금 적용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일반기부금 및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제2호 가목 변경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 2020 정부교섭 실무교섭 합의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
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
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

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세부 
요구사항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가목 조합비를 회비 변경 또는 후원회비 추가
 - (당초)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 (변경 1)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회비
 - (변경 2)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및 후원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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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상교육 절감재원 활용 “대학등록금 

지원제도(가칭)” 신설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절감된 자녀학비보조수당(고교 학비 지원) 재원
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공무원 자녀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제도
(가칭 ‘대학등록금 지원금’)를 신설할 것.

○ 제도는 실비 지원 원칙과 상한 설정 등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설계할 
것.

현황 및 
문제점

○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 학비 부담은 경감되었으나,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가계 부담이 크고 다자녀·중저연차 공무원에게 체감 부담이 큼.

○ 교육비 부담 구조가 ‘고교 → 대학’으로 이동했음에도, 기존 보수·복지 체계
가 변화에 충분히 연동되지 못해 현장 체감형 지원 공백이 발생함.

○ 교육비 부담 완화는 실질적 복지효과가 커 근속유지·사기진작 및 일·가정 양
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세부 
요구사항

1. 제도 신설(핵심)
  - (가칭) 대학등록금 지원금(자녀대학학비 지원) 신설
  -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고교) 절감재원을 대학 등록금 지

원 재원으로 전환·활용
2. 지원대상 및 범위(형평·예산관리)
  - 대상: 공무원 자녀(학부) 대학 재학생 등록금
  - 방식: 등록금 고지서 기준 실비 지원 원칙
  - 상한: 학기당 또는 연간 상한액 설정
3. 우선순위·단계적 확대(선택)
  - 다자녀, 저연차, 중저소득 구간 등 우선지원 또는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 

가능
4. 집행수단
  - 수당 신설, 맞춤형복지(복지포인트) 항목 신설, 또는 별도 교육비 지원사업 

등 지자체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표준모델 제시
5. 기대효과
  -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로 복지 체감도 상승, 저연차·중견 공무원 사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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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로연수 대상 근속요건 완화(20년 → 15년 또는 10년)로 

퇴직 준비 지원 및 승진적체 완화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 공로연수 대상 근속요건(현행 20년 이상 근속 등)을 15년(또는 10년) 이상으
로 완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 늦깎이 공무원의 정년퇴직 전 사회적응·전직 준비를 지원하고, 6급 상당 진
급적체 완화 등 조직 인력순환에 기여하도록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공로연수는 장기재직(20년 이상 근속 등)을 전제로 운영되어, 경력전환·
늦은 임용 등으로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공무원은 퇴직 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움.

○ 퇴직 직전 사회적응·전직 준비가 부족하면 개인·가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확대될 수 있음.

○ 공로연수 대상이 제한적이면 조직 차원의 인사 순환과 승진적체 완화 효과가 
제한됨.

세부 
요구사항

1. 근속요건 완화(선택안)
  - (안 1) 20년 → 15년
  - (안 2) 20년 → 10년
  ※ 단계적 도입(1단계 15년, 2단계 10년) 등 점진적 확대 가능
2. 운영기준 보완(남용 방지 + 실효성 확보)
  - 본인 신청 및 기관 승인 방식 유지
  - 선정 시 퇴직예정(정년), 직무특성, 조직 인력운영(승진·보직 적체), 연수계

획의 실효성 등을 종합 반영하는 기준을 명문화
3. 기대효과
  - 늦깎이 공무원 퇴직 준비 지원(사회적응·전직 준비), 조직의 인사 숨통 확보 

및 진급적체 완화, 업무승계·세대교체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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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 중 동일·유사 기술분야 

공무원 경력 환산율(70%) 상향(100%) 개선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3) 중
1981.12.31. 이후 경력 / 공무원 경력 / 3)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

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현행 70%)을
→ “동일·유사 기술분야 공무원 경력”에 한해 100%로 상향
○ 타 지자체 환경직 등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동일·유사 업무 수행 후 연구직으

로 전직·전입한 경력은 공무원 경력으로 100% 산입하도록 해석·기준을 명확
히 할 것.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연구직 경력환산율표는 동일 연구·지도 분야 경력은 100% 인정되는 반
면, 타 직렬에서 동일·유사 기술분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70%만 산입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타 지자체 환경직(기술직렬) 공무원으로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다 연구직
으로 온 인력이 존재하나, 공무원 경력임에도 70%만 인정되어 호봉·보수·경
력 산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함.

○ 동일·유사 분야 민간(법인) 경력은 100%까지 인정될 수 있는 구조와 비교할 
때, 공무원 기술분야 경력이 70%로 낮게 인정되는 것은 전문인력 확보를 
저해하고 전문성 축적에 장애가 됨.

세부 
요구사항

1. 환산율 상향(핵심)
  - (현행) 별표3 2. 1981.12.31 이후 경력 / 가. 공무원 경력 / 3) 유사 기술

분야 근무경력 70%
  - (개선) “공무원으로서 동일·유사 기술분야 수행 경력”을 100%로 상향
2. 판단기준 명확화(현장 혼선 해소)
  - ‘유사 기술분야’ 판단은 직렬명 중심이 아니라 직무내용·담당분야·기관 기능

(환경·보건·시험분석·기술지원·지도 등) 중심으로 하도록 기준을 명문화
3. 적용대상 구체화(불이익 방지)
  - 타 지자체 환경직 등 기술직렬 공무원 경력이 연구직 직무와 동일·유사한 

경우, 전직·전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 경력으로 100% 산입하도록 지침
(해석기준) 병행 마련

4. 기대효과
  - 공무원 경력 인정 형평성 제고, 전문인력 인사교류 활성화, 연구현장 전문

성 강화 및 인력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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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연구소 구성】

조직강화특위
(이상수) 정책기획연구소

정책지원단
(사무처 국·과장)

노조발전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임금·연금분과
(김민성)

제도개선분과
(강순하)

안전보건분과
(안종현)

분과위원 분과위원 분과위원

□ 분과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고

공통임무
‣현안사업 및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권역별 정책설명회 개최
‣현안사항 국회 토론회 추진
‣주제별 소규모 정책자문단 운영 및 정책보고서 작성

노조발전

위원회
‣총액(기준)인건비, 나라예산, 감사제도, 연금제도, 악성민원,
 임금분야, 언론대응, AI, 안전, 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기획

연구소
‣정부교섭(노사협의회), 행안부정책협의체 운영 지원
‣기타 정부관련 각종 협의 지원 등

소장

간사

지원본부
‣정책기획본부 운영 및 노조발전위원회 정책개발 지원
‣정부, 연구소들의 학회 회보, 언론기고문, 보고서 등을 모니터링 
‣정부 및 국회의 입법 현황 상시 파악 

지원단

임금연금

분과

‣공무원 정년연장, 노후소득공백 해소 정책개발 및 투쟁방향 마련
‣공무원 보수정책 개발 및 투쟁방향(안) 제시 
‣공무원보수위원회 안건 작성 및 지원

임금

+

연금

제도개선

분과

‣전체 공무원의 공통적인 인사, 복무 등 제도개선 사항 연구 개발
‣노사협의회, 행안부정책협의체 안건 작성 및 지원
‣연맹 및 조합원 건의 등 개별안건에 대한 정부부처 협의 등 집행

제도

안전보건

분과

‣외상사건 대응 매뉴얼 및 공무원 안전보건, 악성민원 분야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 관리체계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법 관련 공무원 벌칙 조사 및 대응

신설

 ○ 분과별 추천 인원  
(단위 : 명)

  

구분 조직강화특위 임금 연금 제도개선 안전보건

위원 1 1 1 1

  ○ 명단 제출 양식 

  
구분 소속 직책 이름 연락처 이메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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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촉구 농성 투쟁

□ 광역연맹 담당 일정

 

월 화 수 목 금

3/16 17 18 19 20

기자회견(인사처)
11시
전체

공노총 전공노 공노총
민주우체국(청와대)
경찰직협(인사처)

23 24 25 26 27

전공노
공노총

(광역연맹)
전공노 공노총 경찰직협

30 31 4/1 2 3

전공노 공노총 전공노 공노총
민주우체국(청와대)
경찰직협(인사처)

6 7 8 9 10

전공노 공노총 전공노
공노총

(광역연맹)
경찰직협

    * 광역연맹 배정인원 – 각 17명 (부산 6명, 경기5명, 인천 4명, 전남 2명)

□ 주요 행사 내용

 

■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촉구 농성 투쟁  

○ 청와대 앞 (11:30∼13:00)

  - 중식 선전전

○ 인사혁신처 앞 (11:30∼15:00)

  - 11:30∼13:00 : 중식선전전

    ※ 재정경제부 정문 앞 현수막 1인시위(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

  - 14:00∼15:00 : 약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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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안)  

○ 청와대 앞

    - 11:30 : 단체사진 촬영 

    - 1인시위(3곳) : ①분수대앞(사랑채앞) ②청운동사무소 앞(도로변) ③피켓보관장소 앞(경복궁담벼락)

    - 13:00 : 마무리(피켓 보관 후 장소 공유 ) 

  ○ 인사혁신처 앞  (집회신고 완료)

  - 11:00 : (도착) 1인시위 피켓확인(천막 농성장 안) 

        ※ 앰프 확인(묵상곡, 임을위한행진곡 리허설) - (붙임1)사용설명서 참조

    - 11:30 : 단체사진 촬영

    - 11:30∼13:00 : 1글자 피켓(8글자 피켓) + 1인시위용 피켓(2개)  

         ※ 재정경제부 앞(현수막 1개) 이동 : 2명 (12:30분까지) -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 

    - 13:00∼14:00 : 식사 

    - 14:00∼15:00 : 약식 결의대회 후 해산(아래 프로그램 변경하여 사용)

  ○  청와대 앞 1인시위 장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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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결의대회(인사처) - 사회자 카드
※ 프로그램(안)

  개회선언 → 민중의례 → 여는발언(조합 임원) → 자유발언1(본부장1),

  자유발언2(본부장2)  → 자유발언3(지부장1) → 자유발언4(지부장2) → 자유발언5

  (※소득공백해당자)  → 폐회

[멘트1] 개회선언 
 1. 지금부터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촉구 결의대회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2. (사회자 소개)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본부 사무처장 ○○○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멘트2] 민중의례 
 1.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을 염원하며,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이 있겠습니다.
   - 일동 묵상 -    - 바로 -  
 3. 영원한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4. 자리에 앉기전에 소득공백 해소를 마련하지 않는 인사혁신처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쳐 보겠습니다.  (구호)
 5.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멘트3] 여는 발언
 1.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에 선봉에 계십니다.  
   ○○○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는 발언을 들어 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1. 인사혁신처는 지금 당장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하라!  

      2. 공무원 노후가 파탄난다. 책임회피하는 인사혁신처는 책임져라!

      3. 11년 전의 약속이다. 인사혁신처는 지금 당장 약속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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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45 – 16:00

(구호외치기)

[멘트4] 자유발언 1,2 (본부장)

 1. 다음은 ○○○ 본부장님을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셔보

겠습니다.  

 2. 다음은 ○○○ 본부장님을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셔보

겠습니다.

[멘트5] 자유발언 3,4(지부장 또는 참석자중)

 1. ○○○ 지부장님을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다음은 ○○○ 지부장님을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구호외치기)

[멘트7] 자유발언 5 (※ 소득공백 당사자)

 1. 지금 당장 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계십니다.

    ○○○ 동지를 힘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멘트8]  폐회

 1.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결의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구호) 1.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와의 대화에 직접 나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 공무원 생존권을 보장하고, 연금 소득공백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3. 정부는 11년째 방치된, 소득공백 해소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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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프 사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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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프 사용법2

 


